
천시 징수포상 지   개 안 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안    : 2010  6월 4  천시  

 나. 회  : 2010  6월 4

 다. 상   결

  ○ 161회 천시 회( 시회) 1차 획재 원회(2010. 6. 15) 상

  ○ 161회 천시 회( 시회) 1차 획재 원회(2010. 6. 15) 원안 

2. 안  지

   ( 안  : 과   도  욱)

가. 제안이유

  ○  지 단체 간 「지  체납차량 징수 탁 협약」에 라 2009. 11. 

1.  본격 시행  동차  징수 탁  활 화  도 하  하여 내시

 행 안  「 징수포상  지   개  안」  본 에 

하 는 것 .

나. 주요골자

  ○ 징수포상  지 상에 「지 」 56 에  징수 탁에 라 

에 여한 공무원  가 규 함(안 3 1항 6호 신 )

  ○ 1  상 경과한 탈루  취득 원  과한 경우 징수  액  100  5

 지 하  것  2  상 경과  것  하고, 지   100  10

 변경 규 함(안 4 1항 5호)

  ○ 징수 탁 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  지  수탁   징수

탁  100  10  함(안 4 1항 8호 신 )



3. 질   답변 지

 ○ 특 사항 없

4. 지

 가. 찬

  ○ 없    

 나. 

  ○ 없     

5. 심사결과

  ○ 원안 결

6. 수 견

  ○ 없     

7. 타 필 한 사항

  ○ 없    



부천시 세입징수포상 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천시 징수포상  지    다 과 같  개 한다.

3 1항 6호  다 과 같  신 한다.

  6. 「지 」 56 에  징수 탁에 라 에 여한 공

무원 

4 1항 5호  “1  상”  “2  상”  하고, “100  5”  

“100  10”  한다.

4 1항 8호  다 과 같  신 한다.

  8. 3 1항 6호에 라 징수 탁 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  

 징수 탁  100  10

부칙

1 (시행 ) 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2 (  경과 )   시행 당시  규 에 라 미수액 등

 징수한 것에 하여는  에 다.



  안
  호

594호 월  : 2010.  6.  4.

  결
월

2010. 6. 18

( 161회)
     :  천 시 

천시 징수포상  지   개  안

□ 안

  ○  지 단체 간「지  체납차량 징수 탁 협약」에 라 

2009. 11. 1.  본격 시행  동차  징수 탁  활 화  도

하  하여 내시  행 안  「 징수포상  지   개

 안」  본 에 하 는 것 .

□ 주 내

  가. 징수포상  지 상에 「지 」 56 에  징수 탁에 

라 에 여한 공무원  가 규 함(안 3 1항 6호 신

).

  나. 1  상 경과한 탈루  취득 원  과한 경우 징수  액  

100  5  지 하  것  2  상 경과  것  하고, 지  

 100  10  변경 규 함(안 4 1항 5호).

  다. 징수 탁 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  지  수탁  

 징수 탁  100  10  함(안 4 1항 8호 신 ).



부천시 세입징수포상 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천시 징수포상  지    다 과 같  개 한다.

3 1항 6호  다 과 같  신 한다.

  6. 「지 」 56 에  징수 탁에 라 에 여한 공

무원 

4 1항 5호  “1  상”  “2  상”  하고, “100  5”  

“100  10”  한다.

4 1항 8호  다 과 같  신 한다.

  8. 3 1항 6호에 라 징수 탁 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  

 징수 탁  100  10

부칙

1 (시행 ) 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2 (  경과 )   시행 당시  규 에 라 미수액 등

 징수한 것에 하여는  에 다.



신․구조문 비표

현      행 개    안

3 (지 상) ① (생  략)

  1. ～ 5. (생  략)

  <신  >

  ② ～ ④ (생  략)

4 (지 ) ① (생  략)

  1. ～ 4. (생  략)

  5. 납 무 생 (등  포

함한다)  1  상 경과한 

탈루  취득 원  찾아내어 

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 

100  5

  6. ～ 7. (생  략)

  <신  >

  ② (생  략)

3 (지 상) ① (현행과 같 )

  1. ～ 5. (현행과 같 )

  6. 「지 」 56 에  징

수 탁에 라 에 여한 

공무원

  ② ～ ④ (현행과 같 )

4 (지 ) ① (현행과 같 )

  1 ～ 4. (현행과 같 )

  5. 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 2  상 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100  10

  6. ～ 7. (현행과 같 )

  8. 3 1항 6호에 라 징수

탁 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

  징수 탁  

100  10

  ② (현행과 같 )



< 계  췌 >

○ 지

56 (징수 탁) ①  에 하여 지 단체  징수  납  또는 납 할  주  또는 재산  

다  지 단체에 는 에는 무공무원  그 주 지 또는 재산  재지  무공무원에게 그 

징수  탁할 수 다.

  ② 1항  규 에 하여 그 징수  탁하는 경우 탁  무공무원  하는 지 단체는 

탁에 한 사무비 과 비   체납처 비  담하고, 징수한 지 단체  징수 에  다  

각호  액  뺀 나 지 액  탁한 무공무원  하는 지 단체에 하여야 한다.

  1. 지 단체  징수 에  체납처 비  뺀 액에 통  하는 비  곱하여 산 한 

액

  2. 체납처 비

  ③ 지 단체는 상호 간에 동차  징수 탁에 한 협약  체결할 수 다.  경우 징수 탁

에 한 협약에는 징수 탁사무  내 과 , 탁사무  리  처리비 , 경비  담 등에 한 

사항  하여야 한다.


